
P26 

(3) 

출산 

전후급여 

휴가기간 

 

(오) 

① 가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

②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

③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

④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

⑤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

(정) 

①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

②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

③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

④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

 

P27 

육아기 

근로시간 

단축 

급여액 

(2) 

나머지 

단축시간 

(오) ② (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) x (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– 단축 후 소정근로시

간 -10/축 전 소정근로시간) 

(정) ② (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) x (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– 단축 후 소정근로시

간 -10/단축 전 소정근로시간) 

P28 

예시 

(오) 甲은 소정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

시하였다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

통상임금이 200만원이라고 할 경우, 甲이 1개월간 고용보험법령상 받을 수 있는 육

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? 

(정) 甲은 소정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

시하였다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

통상임금이 300만원이라고 할 경우, 甲이 1개월간 고용보험법령상 받을 수 있는 육

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? 

P28 

급여감액 

(오) ① 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급여

를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

초과하는 금액을 육아휴직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한다. 

(정) ① 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급여

를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

초과하는 금액을 육아휴직급여에서 빼고 지급한다. 

P28 

급여감액 

참고)  

사업주 지급 금품 + 육아휴직급여 > 월 통상임금  

→ 육아휴직급여 - (월 통상임금 - 초과분)  

사업주 지급 금품 +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> 월 통상임금  

→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- (월 통상임금 – 초과분) 



사업주 지급 금품 + 육아휴직급여 > 월 통상임금  

→ 육아휴직급여 - (월 통상임금 초과분)  

사업주 지급 금품 +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> 월 통상임금  

→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- (월 통상임금 초과분) 

P29 

수급요건 

(오) ① 고용보험의 근로자 또는 

(정) ① 고용보험의 근로자 

P36 

육아휴직 

지원금 

(오) 

구분 육아휴직 지원금 

취지 
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

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

지원 

요건 

①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 

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+단축된 근로시간이 1주 

10시간 이상일 것 ★★★ +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 일

부를 대신하여 수행할 근로자를 지정 + 해당 업무 분담자에게 금전

적 지원을 하였을 것 

지원 

금액 

① 육아휴직 및 육아기 단축 30일 이상 부여: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

지급하고 나머지는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

하는 경우 지급 

② 육아기 단축 + 업무분담자 지정: 업무분담지원금의 100% ★★★ 
 

(정) 

구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/ 업무분담지원금 

출산육아기 

고용안정장려금 

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

상 부여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

업무분담 

지원금 

①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 

② 육아휴직자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 일부

를 대신하여 수행할 근로자를 지정 + 해당 업무 분담자에게 

금전적 지원을 하였을 것(단축된 근로시간이 1주 10시간 이

상일 것) 

지원 

금액 

① (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)육아휴직 및 육아기 단축 30일 

이상 부여: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해당 

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급 

② (업무분담지원금) 육아휴직 or 육아기 단축 + 업무분담자 지

정: 업무분담지원금의 100% ★★★ 
 

P38 
(오)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

(정) 삭제 

P60 

청구권자 

(오) ⑤ 조부모(60) 

(정) ⑤ 조부모(60 이상) 

P70 (오) 



 

(정)  

 

P81 

(오)  

사업규모 보험료윤 

우선지원대상기업 상시근로자수 150인 미만 1만분의25 

상시근로자루 150인 이상 1만분의45 

비우선지원대상기업 상시근로자수 150인 이상

~1천 미만 

1만분의65 

 

 

(정)  

사업규모 보험료윤 

모든 기업 상시근로자수 150인 미만 1만분의25 

우선지원대상기업 상시근로자루 150인 이상 1만분의45 

비우선지원대상기업 상시근로자수 150인 이상

~1천 미만 

1만분의65 

상시근로자수 1천 이상 및 

국가,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

하는 사업 

1만분의85 

 

P87 

부과/ 

징수 

(오) 근로복지공단 

① 고용, 산재보험료 부과 

② 개산, 확정보험료 징수 

③ 고용보험료 지원금 징수금 징수 

④ 산재보험급여 징수금 징수 

(정) 근로복지공단 

① 고용, 산재보험료 부과 



② 개산, 확정보험료 징수 

③ 고용보험료 지원금 환수금 징수 

④ 산재보험급여 징수금 징수 

⑤ 가산금 징수 

 


